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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
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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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provision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the time spent 
on determining the disclosure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ecreased, and the number 
of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public institutions, the 
risk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lso increased. In this study,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was investigated. Moreover, the causes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s were proposed. The survey presen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13%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collected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nondisclosure information. Second, among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ublic official, was the most important. In particular, many records about vacation 
and medical leaves were found. Third,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of the representative was exposed in the agency that deals mainly 
with the contract work. Fourth, a large volum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not detected 
by filtering personal information. Upon analyzing the cause of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suggested. First, privacy guidelines should 
be redesigned. Seco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task of deciding whether or not 
to disclose original text information should be trained further. Third, the excessive dis-
closure of information based on the government’s quantitative performance should be 
eased. Fourth, the filtering fun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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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

여와 정부 투명성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원

문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민

의 청구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었던 이전에 비해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도입 후에 공개되는 원문

정보의 양이 늘었다. 매년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를 시행하는 공공기관 또한 늘어나면서 뺷2016
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뺸에 의하면 2016년

도의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523만 건에 이르렀

다. 시행초기인 2014년의 원문정보공개 건수인 

38만 건과 비교하여 2년 사이에 약 14배 증가

하였다.

원문정보공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가 많

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부적절한 노출을 막으

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해당정보에 포

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하였다. 상기한 연차보

고서에 따르면 정보 비공개 결정 사유의 28%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로 비공개 결정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 또한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원문정보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 

필터링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법률과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이 존재하여도 비공개 대상정보

인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정보공개 청구

를 받고 공개여부를 판단한 후에 정보를 제공

했던 이전보다 높다.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

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졌고 검

토해야 하는 양은 현저히 늘어났다. 

원문정보의 공개를 위해 노력하기에 앞서 개

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

이 생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강조되는 한

편, 정보주체의 권리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

성 또한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얼마나 되고 유형

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바탕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원문정보공개 서비

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분석하였다. 원

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을 분석하면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노출이 발견

되는 업무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원인과 이를 해결하

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2 선행연구

개인정보 보호 법제 비교 분석에 대한 논문으

로는 전은정(2013)의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인

터넷의 기술적 발전과 정보서비스 산업의 발달

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인터넷

을 통해 추적되고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잊

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1)를 주장하

는 움직임이 커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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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리나라 등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제

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향과 기술적인 대응방안

을 제시한다.

정대경(2012)의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

요성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 일

본 같은 해외 주요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개인정보 보호 전담조직에 대해 비교하여 국가

별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현황과 개인정보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을 분석한 위 연

구들과 달리 김정애(2011)의 연구는 영국 사례

를 중심으로 공공정보의 최대 공개를 지향하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의 최대 보호를 지향하

는 데이터보호법에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비

교․분석하였다. 또한 두 법률 사이의 상호관

계를 여러 상황과 이에 적용되는 부칙을 통해 

검토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려 하는지 살펴보

았다. 

김정애(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박용균

(2013)의 연구 또한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다

룬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점으로 정보공개법

과 정보자유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알아보

고 관련 판례를 조사하여 판례를 바탕으로 개

인에 관한 정보의 인식변화와 발전과정을 살펴

보았다.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가

는 경향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함께 기

재하였다. 

정보공개시스템 및 제도 분석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진임, 김유승(2014)은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어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PDF 변환으로 인한 

내용정보의 손상, 개편되지 않은 검색 편의성 

등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

개시스템의 인적․재정적 지원 확대와 이용자 

중심의 운영 강화,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중장

기적 과제와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정민영(2015)은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의 제

도적․시스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을 제안하였다.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충분

히 확보하고 비공개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설정

해야 하며, 원문정보 비공개의 처리유형과 방

식을 기관별로 통일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의 문제점은 개인정보 보

호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다. 과도한 양의 

서비스 대상 기록물,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한계, 공개․비공개 결정에 대한 담당공무원들

의 부담감 등은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 개인

정보의 부적절한 노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

이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를 다루는 선행연구는 제

도적․시스템적 문제와 업무담당자의 고충을 

주로 분석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한 부분으

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중점으로 두지 않고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만 남겨놓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라 실

제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은 알기 어렵다. 

 1) ‘잊힐 권리’가 문법상 맞는 표현이나 기존 논문에서 사용한 단어를 선행연구에서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원문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기존 논문을 분석․인용하는 부분에 한해 ‘잊혀질 권리’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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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문정

보공개 서비스의 배경과 정책,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해 탑재된 기능인 개인정보 필터링 위주

로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을 조사하였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하고자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정보를 수집․분

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개인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을 정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살

펴보았다. 수집대상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정된 날짜에 생산된 원문정보이다. 지정된 날

짜는 15일이나 2018년 2월 15일은 설 연휴로 생

산된 원문정보가 없어 그 전날인 2월 14일에 생

산된 원문정보를 수집했다. 따라서 2018년 1월 

15일, 2월 14일, 3월 15일에 생산된 총 630건의 

원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문헌연구와 실태 조사를 참고하여 전문가 면

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문정보공개 서

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되는 원인

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면담은 중앙

행정기관 5명과 지방자치단체 1명, 총 6명의 기

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앙행정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인 피면담자 5명은 

모두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중 피면담

자 A, C, E는 추가적인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인 피면담자 

D는 방문면담을 진행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와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2.1 개인정보 개념과 유형

2.1.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개

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

한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른 개인정보 보호 관

련 법규에서도 유사하다.

개인정보의 개념은 <그림 1>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따라서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망한 개인

에 관한 정보가 살아 있는 유족의 정보와 연관

되는 경우는 보호 받아야 할 개인정보로 간주

한다. 또한 개인이 아닌 단체, 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

식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예명, 펜네임, 

방범 카메라에 기록되는 영상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판단한다(김주영, 손형

석, 2012).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은 비교

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개인정보라는 것을 인식

하기가 쉬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그 다음 부분인 ‘해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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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인정보의 개념 

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는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마

다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이

다. 일반적으로 성명이 함께 포함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본다. ‘쉽게 결합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쉬운 결합이다. 식별을 위

해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이 투입되

지 않아야 한다. 개인에 관한 신상기록(병력, 

학력, 종교, 사상 등)이 성명과 결합하면 개인

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메일이나 ID도 마찬가지다. 만약 성명이 없

이도 특수한 직급, 직장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개인정보로 본

다는 판례가 있다(전주현, 2017).

이처럼 개인정보는 식별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

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문재완(2016)은 이

를 여러 유럽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법인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

르면 어떤 개인이 식별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

해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

야 한다.

2.1.2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인정

보 여부의 판단이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듯

이 그 유형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일반정보, 가족정

보, 교육 및 훈련정보, 부동산정보, 고용정보, 의

료정보 등 개인정보의 포괄적인 범위만큼 다수

의 유형으로 이를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일반 

정보, 정신적 정보, 통신․위치 정보, 사회적 정

보, 신체적 정보, 재산 정보로 개인정보 유형을 

분류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항목은 유형을 어떻

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포함되는 유형이 달라진

다. 종교단체 가입 여부를 예로들면 조직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고 정신적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항목에 있는 정보 중 대다수는 해

당 정보 하나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

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

조합의 가입 여부만 있을 경우 어떠한 개인에 

관한 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명 등 다른 정보와 함께 

노동조합원이라는 정보가 제공된다면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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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유의할 점은 어디까지나 개인을 알

아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로 인정

된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되는 

정보가 노출되었다 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

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인

정보의 ‘식별가능성’이다. 성명 또는 다른 개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후 실태 조사에서는 

단순히 개인정보 항목의 해당 유무로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2.2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개

2.2.1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다. 개인정보 보호 원

칙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명확한 처리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정당하게 

수집돼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인정

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

른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지만 ‘해당 정보에 포

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정보의 가치가 커지면서 개인정보에 대

한 의식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원문

정보공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기관에 대한 불

신으로 이어진다. 국민의 국정 참여를 늘리고 

투명성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정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

2.2.2 비공개 대상정보의 예외사항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공개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정

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

닌 경우가 존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이지만 예외사항이 존재

한다. 본 연구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은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라목과 마목이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

명․직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

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인 공무수탁사인(公

務受託私人)의 성명․직업은 개인정보라도 비

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생

산한 원문정보를 공개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기

록물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포함된다. 해당 직무를 수행한 담당자가 아니

라도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어렵지 않

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원문정보에 포

함돼서 공개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덧

붙여 업무용(부서) 전화번호나 업무용 이메일

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닌 직무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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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의 성명․직위

가 무조건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되지는 않

는다. 뺷원문정보 공개 가이드: 공개/비공개 분

류기준뺸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

유, 예를 들어 연가․병가 등의 이유로 기록물

에 포함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또한 업무용이 아닌 개인 전화번호 

등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에 관한 정보

로 판단한다.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정보도 이

와 같다. 소속과 직위 등은 개인정보라도 성

명․직업에 준하여 공개할 수 있으나 생년월일

과 같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 대상정보에 명시된 항목 이외에도 개

인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데 사업대표자의 성명이 그러하다.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인 또는 단체

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임원현황, 자산규모, 주가, 영업실

적, 영업비밀 등은 사업에 관한 정보로 판단한

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보의 주체이다. 사

업대표자에 대한 개인정보, 즉 그 개인과 관련

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반면에 사업

과 관련된 정보로 법인 또는 단체가 주체인 경

우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다. 대표자 성명

은 법인에 대한 대표자 성명으로 간주한다(전

주현, 2017).

이처럼 기록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된 개

인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는 물론

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

다. 공개․비공개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세하

게 제시되어 있는지, 비공개 대상정보를 노출

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2.3 원문정보공개 서비스

2.3.1 원문정보공개 제도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 2013

년 개정에서 원문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가 추가되었으

며, 이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

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점

차 적용기관을 늘리며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다만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는 청구 없이도 사

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청구가 들어오면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청구와는 다르다. 몇몇 공공기관에서

는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기준

에 대한 사례를 첨부한 원문정보공개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원문정보공개 제도는 정보를 생산하는 즉시 원

문공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보공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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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의 검토 없이 해당 문서를 생산한 업무담

당자가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처리과정은 비공개 대상정보가 노

출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지나치게 늘어난 기록물

의 양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를 점검할 수도 

없다.

2.3.2 원문정보공개 시스템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은 2013년 9월 ~ 12월

에 1차 구축되어 2014년 1월부터 정보공개포털

로 전환․운영되었다. 그리고 그해 3월부터 원

문정보공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원문정보공

개 서비스는 정보를 생산함과 동시에 업무담당

자가 공개를 결정하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원

문파일 형태(hwp, excel 등)나 PDF로 원문정

보가 제공된다.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이 탑재되

어 있다. 원문정보에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입력된 패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열람과 다운로드를 자동으로 차단하

고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

는 기능이다. 정보목록/원문 통합 DB에 저장

되기 전에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으로 원문정보

를 검증한다(정민영, 2015). 이용자가 원문정

보를 다운로드 할 때도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이 작동된다. 원문정보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

릭하면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창이 나타나며 파

일전송, 파일수신, 개인정보 필터링, PDF 변

환, 진위확인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정보를 인적으로 모두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은 전수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보안관리 체

계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에는 한

계가 있다. 이미지가 포함된 한글파일이나 jpg, 

pdf 등의 이미지 파일은 개인정보 필터링을 할 

수가 없다. 이미지로 이루어진 원문정보는 개

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기술적으로 이를 잡

아내지 못 한다(김철곤, 2017). 또 입력된 패턴

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므로 개인정보가 아닌 공

개되어도 문제없는 정보인데도 잘못 탐지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3.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3.1 분석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수집한 원문정

보를 대상으로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

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하였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네 가지 유형

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수집대상을 기관유형 

중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였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지정된 날짜

에 생산된 원문정보를 수집대상으로 하였다. 

지정된 날짜는 15일이나 2018년 2월 15일은 설 

연휴로 생산된 원문정보가 없어 그 전날인 2월 

14일에 생산된 원문정보를 수집했다. 따라서 

2018년 1월 15일, 2월 14일, 3월 15일에 생산된 

원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018년 1월 15일에 생산된 원문정보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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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224건, 2월 14일에 생산된 원문정보의 

총 건수는 217건, 3월 15일에 생산된 원문정보

의 총 건수는 199건으로 총 640건이다. 이 중 

시스템오류로 수집하지 못한 원문정보 10건은 

제외하고 총 630건의 원문정보를 분석대상으

로 한다. 

분석대상으로 수집한 630건의 원문정보를 

생산한 기관의 개수는 총 44개이다. 기관별 수

집 현황은 <표 1>과 같다. 

총 44개의 중앙행정기관 중 보건복지부가 81

건(12.86%)으로 가장 많은 수의 원문정보를 공

개하였다. 이어서 법무부 또한 75건(11.90%)으

로 분석대상에서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외에 5% 이상의 비율을 나

타내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59건(9.37%), 조

달청 42건(6.67%), 산림청 39건(6.19%), 환경

부 33건(5.24%)으로 4개의 기관이다. 그 외의 

기관에서 공개한 원문정보의 건수는 보건복지

기관
각 기관의

원문정보 공개 건수
공개 건수에 
따른 비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 1 0.16%

관세청,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

2 0.32%

금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인사혁신처 3 0.48%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4 0.63%

병무청 6 0.95%

고용노동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특허청 7 1.11%

식품의약품안전처 8 1.27%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9 1.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 1.59%

국가보훈처 11 1.75%

통계청 12 1.90%

경찰청,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15 2.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2.54%

국토교통부 17 2.70%

기상청 20 3.17%

해양수산부 21 3.33%

농촌진흥청 22 3.49%

법제처 27 4.29%

환경부 33 5.24%

산림청 39 6.19%

조달청 42 6.67%

문화체육관광부 59 9.37%

법무부 75 11.90%

보건복지부 81 12.86%

총합 630 100%

<표 1> 기관별 원문정보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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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공개한 원문정보 양의 절반도 되지 않

는다. 수집한 원문정보를 생산한 44개의 기관 

중 절반에 해당하는 상위 22개의 기관에서 공

개한 원문정보의 건수를 모두 합해도 수집대상

의 10.63%인 67건이다.

3.2 개인정보의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전주현(2017)

은 이를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누구에 관한 정보

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명없이 특수한 직명, 직장명을 포함한 

경우나 성명과 결합한 주소, 병력, 학력, 종교, 사

상, 전자우편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 또는 기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

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형을 참고하였다. 개인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기에 그 

항목이 매우 다양하다. 분석대상으로 수집한 원

문정보에서 나타난 개인정보 유형과 항목만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분석대상에서 나타난 개인정보 유형은 일반

정보, 가족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기타 수익정

보, 고용정보, 법적정보, 의료정보, 통신정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명을 포함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여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문

정보에서 성명과 함께 열람 가능한 정보를 개

인정보로 판단하였다.

여기서 개인정보 판별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해당 개인정보가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망한 개인에 관

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가 생존해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을 뿐 생

존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자

와 마찬가지로 원문정보공개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 또한 개인의 생존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정보의 노출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

보주체의 생존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시 개

인정보의 노출로 판단하였다. 

유형 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타 수익정보 휴가, 병가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법적정보 전과기록, 구속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표 2> 개인정보의 유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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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서는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하고 

있으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

人)의 성명․직업은 개인정보라도 비공개 대

상정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법규에 명시된 항목 이외에 사업대표자의 성명 

또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인 또는 단체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은 사업에 관

한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주현, 2017).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

인정보가 아니므로 원문정보에 포함되어 있어

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다만 사업자 개인에 관

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차

이를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먼

저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서 제외된다. 또한 개인용 전화번호와 전자우

편은 성명과 결합하여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업무용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황 

분석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원문정보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전화번호와 전

자우편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표 3>에서는 비

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표시하였다. 계약관

계(대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형 특성

상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직위, 전자

우편은 대체로 사업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공무수탁사인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이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에 비공개 대상정보라 판단하였다. 단, ‘직

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또는 ‘사업

에 관한 정보로 판단되는’ 대표자의 성명 등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표 3>에서 비공

개 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표시한 항목도 고려되

는 상황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표 3>은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을 

판단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공무원 공무수탁사인 계약관계(대표자) 일반인

성명 ☓ ☓ ☓ O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 ○

성별 ○ ○ ○ ○

사진 ○ ○ ○ ○

가족정보 ○ ○ ○ ○

최종학력(경력) ○ ○ ○ ○

휴가․병가 ○ ○ ○ ○

직장․직위 ☓ ☓ ☓ ○

구속기록 ○ ○ ○ ○

전자우편 ☓ ○ ☓ ○

<표 3> 정보주체별 비공개 대상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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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정보공개포털에서는 정보목록을 통해 문서의 

원문을 즉시 다운로드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한다. 이 다운로드 과정에 개인정보 필터

링이 포함된다. 다운로드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창에서 개인정보 필터링을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비스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의 포함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시스템오류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경우와 달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원문정보는 ‘개인정

보가 포함된 문서로 원문열람이 불가합니다. 필

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창이 뜨고, 해당 원문정보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어 정보목록에서 사라진

다. 총 630건의 분석대상 중 이러한 개인정보 필

터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

단되어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된 문서는 27건이

었으며, 이는 전체의 4.3%에 해당한다.

정보주체 건수 항목 항목수

공무원 24

성명2) 13

생년월일 1

사진 11

가족정보 3

휴가․병가 11

직장․직위3) 12

구속기록 2

의료기록 1

공무수탁사인 7

생년월일 2

사진 5

최종학력(경력) 5

계약관계(대표자) 9 생년월일 9

일반인 19

성명 12

전화번호 3

생년월일 2

성별 2

사진 8

최종학력(경력) 2

직장․직위 4

구속기록 2

전자우편 1

<표 4> 정보주체별 개인정보 노출 현황

 2)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의 성명․

직위를 포함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표 4>에서 표시한 성명․직위의 항목수는 ‘직무와 관련 없이’ 

노출된 숫자이다.

 3)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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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필터링으로 비공개 처리되지 않은 

원문정보는 모두 직접 열람하여 비공개 대상정

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개인정

보 노출 현황은 <표 4>와 같다. 하나의 기록물에 

하나의 개인정보 항목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원문정보

에서 해당 공무원의 자녀 이름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이 원문정보 하나에서 공무원의 성명․직

위, 휴가, 가족정보 그리고 일반인의 성명이 모두 

노출됐다. 즉, <표 4>에서 정보주체의 건수에 따

른 원문정보가 중복되는 문서일 수 있다. 다른 예

로 공무수탁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는 7건이었는데 그 중 사진과 최종학력(경력)이 

함께 포함된 건수는 3건이었다. 공무원의 개인정

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24건 중 노출된 가족정보

는 3건,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20건 중 노출된 사진은 11건으로 보는 것이 옳다.

개인정보 필터링을 거쳤음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55건으로 전체의 8.7%에 해당

한다.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된 문서를 포함

하여 총 630건의 문서 중 82건, 13%의 문서에

서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

다. 정부기관에서 생산․공개하는 원문정보의 

양을 고려하면 13%라는 수치에 실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공개의 수요와 실제 원문정보

공개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별도의 개선방안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

의 노출 또한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필터링으로 비공개 처리된 문서를 

제외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

된 55건의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는 2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노출 현황에서 

특이한 점은 다른 유형들과 달리 휴가․병가에 

관한 정보가 다수 노출되고 있다. 사진도 같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사진은 다른 유형에서도 차

지하는 비율이 높고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이 

이미지 파일을 처리하지 못 한다는 기술적 문

제가 존재한다.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이다. 휴가․병가

에 관한 정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

기 때문에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특정기관이 아닌 다수의 기관

에서 휴가․병가와 관련한 문서를 <그림 2>와 

<그림 2> 휴가 관련 문서에서 노출되는 의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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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직위와 성명을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다. 휴

가․병가는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이므로 비공

개 대상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가인 경우 대상자

녀의 성명과 같은 가족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한 

문서가 존재한다. <표 4>에서 공무원의 개인정

보 노출 현황 중 가족정보를 노출한 원문정보

는 모두 휴가․병가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이처럼 휴가․병가에 관한 원문정보는 개인

정보 항목으로서의 휴가․병가는 물론이고 직

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하지 않는 공무원의 성명․직위까지 함께 노출

된다. 가족정보, 의료정보가 같이 노출되는 경

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사진을 제외하고는 

유별나게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노출된 원문정

보의 건수가 많다. 

이렇게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 하

는 원문정보가 계속해서 쌓인다면 그 양이 얼

마나 될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휴가․병가에 관한 원문정보만 

추가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 달에 적게는 75

건에서 많게는 120건까지 휴가․병가에 관한 

원문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6개월 동안 무려 

600건 가량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채 공개되었다. 하

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개인정보 필터링에도 걸리지 않고 원문

정보가 공개된 지 최소 반 년 가까이 시간이 흘

렀음에도 공개된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 

다음으로 공무수탁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

된 원문정보는 7건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

냈다. 이는 공무수탁사인에 관해 다루는 원문

정보의 양 자체가 적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수탁사인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위원회 관련 업무였으며, 노출된 개인정보가 

대체로 최종학력(경력)과 사진을 포함하고 있

다. 위촉된 개인의 증명사진과 학력(경력)을 

기재하는 경우이다. 

계약관계(대표자)의 개인정보 노출은 모두 

생년월일이었다. 계약관계(대표자)는 개인이 

아닌 기업(단체)으로 취급되어 성명이나 직

장․직위 등이 공개되어도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기업에 관한 

<그림 3> 휴가 관련 문서에서 노출되는 가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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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는 구별되어야 

한다. 대표자 개인에 관해서는 비공개해야 하

는 정보이다. 계약관계(대표자)의 개인정보 노

출은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원문

으로 공개하는 경우였다. 이에 따라 업체정보

와 함께 계약서에 포함된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 했다. 개중에는 직인이 포함된 문

서도 존재하였으며 계약서의 기재양식인 대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모두 공개되었다.

일반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예외사항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성

명만 포함되어 있어도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개

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수는 공무원 다음으로 

많은 19건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항목도 성명 

12건, 전화번호 3건, 생년월일 2건, 성별 2건, 사

진 8건, 최종학력(경력) 2건, 직장․직위 4건, 

구속기록 2건, 전자우편 1건으로 다양하다. 일

반인의 개인정보 중 사진이 많이 노출된 이유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누출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필터링으로 이미지 파일을 처리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영향을 끼쳤으리라 본다. 

3.4 개인정보 노출이 많은 업무 유형과 기관

개인정보가 노출된 업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인사업무이다. 특히 휴가․병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의 성

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돼도 문제가 없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개인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연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가로 

인해 생산된 기록물은 의료정보를 함께 노출하

기도 했다. 인사업무는 한 기관에서 집중적으

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태 조사에서도 인사업무의 원문정보 중 개인

정보를 노출한 기록물은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

됐다. 특정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 개인정

보가 노출된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의 인식부족

이 우려된다.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설명 또는 예시가 부족하

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비율이 높은 업

무 유형은 계약업무로 모두 조달청의 업무이다. 

계약업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와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구분해서 공개

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유의하여 공개 여부를 결

정할 필요가 있으나 업무특성상 다른 업무에 비

해 개인이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업에 관한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비공개해

야 하지만 계약서 내에 포함된 성명 등이 사업에 

관한 정보인지 개인정보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 특성상 공개․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면서 혼란이 올 수 있다. 

개인정보의 노출 비율이 높은 업무 유형이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의 노출 비율이 높은 기

관도 존재한다. 첫 번째는 조달청이다. 연구를 

위해 수집한 원문정보의 생산기관 중 수집기간

에 네 번째로 원문정보를 공개한 건수가 많았

다. 총 14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을 공개

하였는데 이 모든 문서가 계약서임을 확인했다. 

이는 앞서 개인정보의 노출 비율이 높은 업무 

유형과 연관해서 보면 조달청이라는 기관의 업

무 특성 상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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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를 공

개한 건수가 많은 기관은 법무부이다. 법무부는 

다른 기관들처럼 다양한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노

출하고 있었다. 조달청의 사례와 같이 주로 다루

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개인정보의 노출이 높다

고 보기는 어렵다. 비율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

나 대체로 원문정보를 공개한 건수가 많은 기관

에서 개인정보의 노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4. 개인정보 노출 원인과 개선방안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원문정보

를 수집하여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을 통해 개

인정보가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업무 유형과 

기관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난 원인을 추측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

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업무 특성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업무 

유형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이 행해지고 있었다. 

다수의 기관에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된 원

문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

문가와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

담을 실시하여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

인정보 노출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

어보았다.

4.1 면담 개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를 조사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를 수

집했다. 따라서 면담 대상도 중앙행정기관의 기

록물관리전문요원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중앙

행정기관 5명과 지방자치단체 1명, 총 6명의 기

록물관리전문요원을 면담 대상으로 하여 방문

면담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질문 제시 후 개

방형 면담을 진행했다. 이메일 인터뷰의 답변에

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메

일 인터뷰 후에 전화 인터뷰로 질문과 답변을 

받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피면담자 소속기관 면담 방법 면담 날짜 

A 중앙행정기관 A 이메일 인터뷰+전화 인터뷰
2018년 6월 15일 (이메일 인터뷰)

2018년 6월 18일 (전화 인터뷰)

B 중앙행정기관 B 이메일 인터뷰 2018년 6월  8일

C 중앙행정기관 C 이메일 인터뷰+전화 인터뷰
2018년 6월 14일 (이메일 인터뷰)

2018년 6월 18일 (전화 인터뷰)

D 지방자치단체 D 방문면담
2018년 5월 30일

(면담 장소: 피면담자의 근무기관)

E 중앙행정기관 E 이메일 인터뷰+전화 인터뷰
2018년 6월 18일 (이메일 인터뷰)

2018년 6월 18일 (전화 인터뷰)

F 중앙행정기관 F 이메일 인터뷰 2018년 6월 18일

<표 5> 면담 대상자 및 면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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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인정보 노출 원인

4.2.1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생산자)의 실수

먼저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노

출 원인을 파악하였다. 면담대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 원인으로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

하는 업무담당자(생산자)의 실수를 가장 크게 

보고 있었다.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는 기록

물관리전문요원이나 정보공개담당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고 원문정

보를 생산한 업무담당자가 결정한다. 즉, 원문정

보의 공개․비공개는 전적으로 업무담당자에게 

달려있다. 매일 업무 중에 생산되는 수많은 정보

를 정보공개담당자가 모두 확인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일이다.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업무담당자가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면 자연

스레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확률도 

높아진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낮게 느낄 

수밖에 없다. 공개․비공개를 결정하지 않으면 

문서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조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비공개 대상정보

가 노출된 업무 유형을 들은 피면담자가 휴

가․병가 관련 문서는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왜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하다는 반응

을 보이기도 했다(피면담자 C; 피면담자 D). 

이와 같이 공개․비공개를 결정하기에 전혀 어

려움이 없는 문서가 원문정보로 공개된 경우는 

업무담당자의 실수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나

타냈다. 한편으로는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피

면담자의 답변을 통해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

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모니터링이나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한 피면담자는 정보공개담당자가 공개․비

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

럴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보

기도 했다. 공개를 결정한 원문정보에 후속조

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원문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의 인식을 개선

해야만 한다.

4.2.2 명확한 개인정보 기준의 부재

다음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

하다는 점을 개인정보 노출 원인으로 제시하였

다.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업무

담당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판단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모

든 책임은 업무담당자가 지고 있다. 개인정보

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부실한 

상황에서 업무담당자가 공개․비공개를 결정

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해도 업무담당자는 이를 구별해낼 수 없다.

이는 업무담당자의 실수를 개인정보 노출 원

인으로 보는 시각과 유사해 보이면서도 차이가 

있다. 업무담당자의 실수를 개인정보 노출 원인

으로 보는 의견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과 상관

없이 업무담당자의 실수를 문제라고 여긴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고 생각하거

나 다수의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 노출 기준을 

온전히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본다. 반면에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 불



16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9

http://ras.jams.o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19.19.2.147

명확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피면담자

는 근본적인 문제인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업무

담당자의 실수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 기준이 이미 객관적이고 명료하기

에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피면담자는 본인

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로 이미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법률이 

개인정보 기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사업에 관한 정보와 사

업자 개인에 관한 정보는 차이가 있지만 이를 

구분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기관별 업무 특성상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다. 

4.2.3 양적 실적 위주의 원문정보공개 정책

이외에도 원문정보공개와 관련된 정부의 정

책이 원인이라고 보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정

부가 과도한 공개율을 지향하면서 이로 인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원문정보를 공개

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과도한 공개율을 지향하는 정책이 원인

이다. ’16년까지 정부(원문정보공개 주관부처: 

행정안전부)에서 원문공개율을 60%로 설정하

여 각 부처에서 공개율 60%까지 높일 것을 독려

하고 있으며, ’18년에 들어서면서 공개율 증가를 

업무평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문공개

율을 시작하던 시기부터(2014년) 각 처리과당 

공개율을 60%이상까지 높일 수 있게 BSC 지표

가 마련되면서 각 처리과의 부서의장이 공개율

에 신경 쓰게 되는 원인이 되어 무리하게 공개를 

유도해 나갔다.” (피면담자 F)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해서 아직 허점이 많다. 업무담당자가 공

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업무담당자

에게 부담을 준다. 이를 감당할만한 인식이 자

리 잡지도 못 했다. 그렇다고 인력이나 정책이 

이를 보조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도 않았다. 

물론 해외에 비해 도입시기가 늦었던 것을 고

려하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까지 발전하는 기간 동안 

부적절한 개인정보 노출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공개율을 높이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지는 않다. 과도한 공개율을 의식하여 공개

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정

보까지 공개하게 되면서 오히려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단순히 공개하는 원

문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가

치가 있는 정보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4.3 개선방안

4.3.1 개인정보 보호지침 재설계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어떻

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지

침의 재설계이다.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재설계

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의

견과 반대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함

께 존재하였다. 각자 피면담자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명

확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의견은 “민원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적용”(피면담자 A)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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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성명, 전화번호 등은 해당 인물의 직

책이나 상황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이기도 하며, 조달청 같은 경우 업무 

특성상 이러한 판단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대상으

로 할 때 더욱 복잡해진다. 개인정보 보호 실태

를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노출

하는 건수와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

인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추측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기관, 다양한 업무

에서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되

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준이 존재하더라

도 업무담당자들이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면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업무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재

설계해야 한다. 특히 조달청과 같은 특수한 업

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추가로 참고

할 수 있는 보호지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관에서 각각의 실정에 맞는 보호

지침을 재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며, 이를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부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지침

을 재설계하고 몇몇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

관에는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기관이 다루는 업무 유형에 따라 

주로 나타나는 개인정보 유형에 대해서도 차차 

연구와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4.3.2 업무담당자 교육

개인정보 노출 원인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

혔던 것이 담당자의 이해 부족, 실수이다. 업무

담당자(생산자)가 원문정보를 공개로 설정하면 

정보공개 담당자가 관여하는 과정이 없이 원문

정보가 공개되며, 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나 정보공개 담당자가 이를 모두 파악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문정보의 공개․비공

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개선방안이다. 

이처럼 업무담당자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보니 업무담당자 또한 이를 부담으로 느

낄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노출도 

문제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습적으로 

비공개 처리를 한다는 문제도 함께 발견하였다. 

피면담자 A는 “원문정보의 공개결정과정에서 

처리과의 업무담당자는 비공개하려는 관행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이 쉽

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피면담자 E 또한 “기

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는 공개를 기본원칙

으로 하고 있으나 문서 내용의 따라 공개(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로 문서를 생산한다. 하지만 

공개로 인해 발생되어질 문제보다는 비공개로 

문서를 생산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

단하려는 업무 담당자들의 인식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이 모든 문제는 업무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을 

줄일 수 없는 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개선을 필

요로 한다. 다만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

를 보조할 부가적인 개선방안이 도움이 될 것

이라 보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제안하는 의

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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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양적 실적 위주의 정보공개 정책 개선

원문정보의 공개율을 늘리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

와 정부 투명성 향상을 위해 원문정보 공개는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통해 국

민의 또 다른 권리인 개인정보 보호가 침해될 

수 있다. 과도한 정보공개의 압박은 정보의 질

적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서도 결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율이 낮

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업무담당자가 생산과 

동시에 원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이례적이다.

그런데도 공개율로 업무담당자들이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단순히 공개율의 수치에만 

주목하는 안일함이 불러온 결과이다. 이런 식

으로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데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데도 비공개로 처리하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또한 제

도적 문제로 발생한 부담감이 그 원인이다. 공

개․비공개를 결정하는 일반 공무원이 잘못을 

책임져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정보 공개를 

소극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계획과는 다른 부작용

이 나타나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장점이 또 어

떤 부분에서는 단점이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도 장점과 단점

이 공존한다.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한 단점을 

없애는 게 간단한 일도 아니다. 차차 나아지도

록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같은 문

제가 발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부에서 강

제로 정보 공개율을 높이려는 데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으나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정보공개의 

기준이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무리한 기준이 돼

서는 안 된다.

4.3.4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개선

개인정보 노출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원

문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개인정

보 필터링 기능이 문제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정보 필터링 기

능은 입력된 패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개인정보라 판단하여 잘

못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면담자 C

는 “우리 기관에도 개인정보 필터링 결과값이 

오지만, 실제 해당 건을 검색하여 확인한 결과, 

예산 항목값에 대한 필터링이었다.”고 밝혔다. 

피면담자 모두 오류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었다. 

“필터링 시스템의 오탐이 심해서 정확한 필터링

이 불가능하며, 특히 특정 이미지 등은 필터링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

템 운영을 통해 기안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필터링 하고 있지만, 오탐이 심해서 반드시 기안

자가 내용을 검토한다.” (피면담자 F)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이 개인정보를 보호하

는 데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류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존재 의

의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이다. 개인정보 보호지

침을 재설계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 해도 

인간적인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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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필

터링 기능이 보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패턴을 기계적으로 읽어내면서 발생하

는 문제이므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하

여 잘못된 필터링만 줄여도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원문

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늘어가는 원문정보의 

공개율과 건수에 따라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노

출 위험성도 높아지며, 실제로 비공개 대상정

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원문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개인정

보 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가 면담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

출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

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원문정보의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공개 정책 또한 공개율을 높이도록 독려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공개 대상정보

인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문정보의 비율이 이토

록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공개되는 원문정보의 

건수를 생각했을 때 실로 막대한 수치이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

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휴가․병

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휴가․병가에 관한 

정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기 때문

에 공무원의 성명․직위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비공개 대상정보는 어디까지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

수의 기관에서 이를 공개 처리하고 있었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

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

다. 계약관계(대표자)는 개인이 아닌 기업(단

체)으로 취급되어 성명이나 직장․직위 등이 

공개되어도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기업에 관한 정보와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는 구별되어야 하고 대표자 개

인에 관해서는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다. 그러

나 생년월일과 같은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원문으로 공개하는 사례가 있

었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

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된 문서

는 27건, 전체의 4.3%였으나 직접 열람하여 확

인한 결과 이외에도 55건, 8.7%의 원문정보에

서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발견되었다. 

이는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이 입력된 패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

문이다. 이미지가 포함된 한글파일이나 jpg, pdf 

등의 이미지 파일은 개인정보 필터링을 할 수 

없는 한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재

설계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존재하나 

업무담당자가 이를 파악하고 공개․비공개를 

판단하기에 올바른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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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대상정보의 여부가 달라지는 개인정보는 특

히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업무담당자들이 느

끼는 부담을 더욱 크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

다. 또한 기관의 업무 특성상 별도의 기준이 필

요한 기관이 존재한다. 기관이 다루는 업무 유

형에 따라 주로 나타나는 개인정보 유형에 대

해서도 차차 연구와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업무담당자의 교육이다. 업무담당자

(생산자)의 교육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전

문가 면담의 의견을 종합하면 업무담당자의 실

수로 인한 비공개 대상정보의 노출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개선방안이다. 업무담

당자에게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

과 권한이 있다 보니 이로 인한 문제가 여럿 발

생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업무담당

자의 책임과 권한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지속적

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주기적

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보조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셋째, 정부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 완화이다. 

원문정보의 공개율을 늘리면서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양적 압박은 정보의 질적 저하

를 불러일으킨다. 수치로 나타나는 결과에만 

주목하여 무리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

면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중요한 권리를 소홀

히 여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개해서는 안 되

거나 또는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공개

하게 되면서 오히려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

려워질 수도 있다. 정보 공개율을 높이려는 등 

원문정보의 공개를 독려하는 데에는 분명 마땅

한 이유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지

나치게 부담을 주는 무리한 기준이 된다면 기

존에 추구한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의 개선이다. 업

무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문제처럼 인력으로 해

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 필

터링 기능은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잘못 판단하

여 처리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하여 잘못된 필터링을 줄이

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문정

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보공개의 제도적 문제와 

정보공개 담당자의 고충 등을 주로 다루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서 그

친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알 권리 보장을 

통한 공익 확대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간의 상

호보완적인 운영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둘째, 문헌연구와 법규분석을 통해 기본 개

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공개포털의 개

인정보 보호 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실제로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노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분

석 결과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업무 유형과 기관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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